
「층간소음 세미나」개최 계획(안)

< 개최 배경 >

▪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배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회원사에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

□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7.11(목)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서초역)

◦ 참석대상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고성우 서기관, 김현성 주무관

- (협 회) 산업본부장, 최연식 과장, 회원사 임직원*

         * 시공기술팀, 설계팀, CS팀, 법무팀 등 층간소음 관련 임직원

- (유관기관) LH, 국토안전관리원, 건협, 대주협

-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등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고

13:30~ 참석자 등록ㆍ접수

14:00 ~ 14:10 개회(인사말씀) 협회, 린

14:10 ~ 15:10
1. 법리검토 내용

   * 주택법,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의 보완점 및 대안 등
린

15:10 ~ 15:20 휴 식

15:20 ~ 16:20
2.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인식 및 저감노력

   * 정부대책ㆍ보완시공 방안ㆍ손해배상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의견, 기술적 한계, 층간소음 저감 사례 또는 대안 제시 등 

롯데건설

안장호

수석*

16:20 ~ 17:00
3. 각 관계자* 질의응답, 협조요청 등

   * 국토부, LH, 국토안전원, 린, 협회, 회원사
자유발언

     * 강의료 30만원 지급 예정(롯데)   ☞ 예산항목 : 진흥사업비 – 회의비

 ※ (국토부 요청) 보도자료 배포ㆍ언론사 참석은 지양(협회ㆍ회원사, 기관만 참석)



강의 내용(안)

1강 법리검토 내용
2강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인식 및 저감노력

1.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미달하면 하자로

볼 수 있는지?

2. 손해배상을 행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지?

3.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강화

적용하여, 인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성능

기준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4.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입주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포함에 대한 의견

5.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이 완전한 배상

으로서 적절한지?

6. 50%는 분양 계약자에게 지급, 50%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성격으로 별도

준비금을 만들어,

향후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관련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7. 시사점 및 대안 제시

1.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회구성원과 이해관계

2. 기술자가 겪는 어려움

(1) 기초 연구 미비

(2) 사회적 오해

(3) 기술의 한계

(4) 소결

3. 층간소음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

(1) 규제의 모호함(바닥구조 시공확인서)

(2) 성능평가 방법의 불합리성

(3) 사후성능검사 방법의 불합리성

(4) 성능보강공사 이행능력

(5) 과도한 손해배상금 책정

(6) 설계 및 시공의 어려움

(7) 소결

4. 노력과 한계

(1) 시공가능한 인정구조 개발

(2) 설계 기술 개발

(3)시공품질

5. 건의사항


